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200
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  25,005,608140,445,944 115,440,336 [국비18,703,462 기금1,494,336 양여금24,685,000]

2210
보건위생               3,348,50323,038,954 19,690,451 [국비4,506,775 기금1,494,336]

2211
보건위생               1,395,31913,273,021 11,877,702 [국비4,426,775 기금1,494,336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59,548707,955 648,407 [국비2,376]

110
인건비              5,24658,164 52,918 [국비2,376]

101 5,246인건비 58,164 52,918 [국비2,376]

5,246 0358,164 52,918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결핵관리의사(계약직"가"급) (=50,244)

  ·연봉 (=37,020)

35,941    –가급         35,416,000 + (35,416,000 * 60% * 2.47%) =

1,079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941,000 * 3% =

  ·가족수당

1,080           (30,000 * 1명 * 12월) + (20,000원 * 3명 * 12월) =

12,144  ·의료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1,012,000 * 1명 * 12월 =

7,920공공의료기반 확충(공중진료활동비)     30,000 * 22명 * 12월 =

101
인건비

[국비2,376 시비5,544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54,302649,791 595,489  

201 32,728일반운영비 167,581 134,853  

31,093 01165,946 134,853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101,246)

10,000  ·지정 숙박업소종사자 교육교재 제작     10,000 * 1,000부 =

30,000  ·지정 숙박업소 명판 제작                100,000 * 300개 =

2,000  ·취학전아동 홍역예방접종통지서 제작       40 * 50,000매 =

  ·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(=16,600)

1,600    –가족보건 안내서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200부 =

9,000    –모자보건 홍보물                1,000 * 3종 * 3,000부 =

6,000    –성인병관련 질환별 교재 제작    2,000 * 3종 * 1,000부 =

280  ·보건소 결핵관리평가서 제작                4,000 * 70부 =

2,700  ·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           300 * 3,000부 * 3종 =

7,200  ·성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    300 * 3,000부 * 8종 =

  ·위생업소 지도단속 현장기록 (=850)

250    –필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 * 100통 =

600    –필름인화대(3*5)                        200 * 3,000장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1,616  ·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위탁교육비> (=15,800)

8,000  ·보건교육 강사과정                 200,000 * 40명 * 1회 =

3,000  ·운동처방사교육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0명 * 1회 =

4,800  ·응급처치 강사과정                 300,000 * 16명 * 1회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1,920)

600  ·연안방역반 전기사용료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월 =

960  ·업무용 이동전화 사용료             40,000 * 2대 * 12월 =

240  ·전염병 인터넷 EDI 사용료                 20,000 * 12월 =

120  ·부정·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사용료     10,0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11,650)

500  ·보건소 1사업갖기 평가위원 수당      50,000 * 5명 * 2회 =

1,300  ·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  50,000 * 13명 * 2회 =

600  ·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50,000 * 12명 * 1회 =

3,000  ·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50,000 * 5명 * 12회 =

  ·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수당

5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명 * 20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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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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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50  ·방문보건사업 평가위원 수당          50,000 * 5명 * 1회 =

  ·보건소 직원(의사, 간호사) 교육수당

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4회 =

200  ·모범숙박영업주 교육수당            100,000 * 2명 * 1회 =

<급량비> (=10,650)

1,000  ·불법,퇴폐업소 야간단속자 급량비    5,000 * 2명 * 100일 =

9,650  ·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임차료> (=2,400)

2,400  ·간이성병진료소 운영비           100,000 * 2개소 * 12월 =

<시설장비 유지비> (=4,280)

1,680  ·전산장비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800,000 * 35대 * 6% =

300  ·소독장비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대 =

300  ·이륜차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·방역창고 냉동기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·연안방역반 시설 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의료비> (=18,000)

18,000  ·시 의무실 약품                    1,000 * 60명 * 300일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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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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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635 021,635 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201 1,635
일반운영비

보건의 날 홍보자료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4,090여비 58,976 54,886  

0 0154,886 54,886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7,485보건의정사업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3일 * 2일 * 25회 =

2,495가족보건사업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명 * 25회 =

4,990각종 방역업무 추진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2명 * 25회 =

1,996공중위생업무 추진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1명 * 20회 =

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활동여비 (=18,720)

7,200  ·시 특별기동반               10,000 * 6명 * 10회 * 12월 =

11,520  ·구간교류 합동단속           10,000 * 24명 * 4회 * 12월 =

19,200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명 * 4회 * 12월 =

4,090 034,090 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02 4,090
여비

선진국 공공의료기관 견학             4,090,000 * 1명 * 1회 =

203 1,650업무추진비 17,430 15,780  

450 038,550 8,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,850보건의료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95%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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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25전염병 예방활동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95% =

2,850공중,식품위생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95% =

1,425방문간호사업 관련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1,500,000 * 95% =

1,200 048,880 7,68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4,800계약직 "가"급 직급보조비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203 4,08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      (300,000 + 5,000 * 8명) * 12월 =

204 4,502복리후생비 10,869 6,367  

결핵관리의사 (=2,469)

1,080  ·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1명 * 12월 =

1,389  ·연가보상비          연봉총액 37,020,000 * 60% * 18/288 =

204 8,400
복리후생비

역학조사전담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 350,000 * 2명 * 12월 =

206 △31,938재료비 190,935 222,873  

△44,100 01160,755 204,855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(=8,640)

1,920  ·불소겔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통 * 16개구(군) =

6,400  ·칫솔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* 800개 * 16개구(군) =

320  ·꺼즈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박스 * 16개구(군)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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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비축약품 (=30,300)

22,800  ·분무용 살충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38,000 * 600ℓ =

5,000  ·옥외용 살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,000ℓ=

2,500  ·옥내용 살균제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2,500ℓ =

1,450분무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,500 * 100ℓ=

1,050살균소독 세척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350통 =

3,500유충구제 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0통 =

50,000인플엔자(유행성독감)무료 예방접종비       5,000 * 10,000명 =

22,000장티푸스 예방접종비                        5,500 * 4,000명 =

24,000에이즈예방 피부살균제(532㎖)              20,000 * 1,200병 =

10,000에이즈검사시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10,000건 =

800에이즈검사 채혈용주사기                      80 * 10,000건 =

3,315특수업태부 보급용 콘돔                  130 * 850명 * 30회 =

2,700부정불량의약품 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90건 =

식품유상수거 시료 (=3,000)

1,500  ·일반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000 * 250건 =

1,500  ·건강보조식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0건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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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162 0230,180 18,018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20,790방역인부임(3명,21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150방역인부급량비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명 * 210일 =

206 6,240
재료비

의무실 관리보조(1명,20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 1,770일반보상금 8,000 6,230  

0 093,600 3,6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600행사동원 민간의료진 보상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3회 =

3,000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           100,000 * 10명 * 3일 =

1,770 114,400 2,63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,800보건의 날 시상       (50,000 * 30명) + (100,000 * 3개단체) =

1,500모범위생업소 업주표창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0명 =

500가족보건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=

500구강보건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명 =

301 100
일반보상금

보건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건 =

307 41,500민간이전 196,000 154,500  

25,500 0163,000 37,500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에이즈감염자 진료비 (=63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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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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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,500  ·감염자 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70명 * 15일 =

10,500  ·검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70명 * 3회 =

16,000 02133,000 117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36,000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,000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부산지역본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=

27,000백혈병어린이 돕기 부산지역본부 지원(제대혈은행운영)        =

307 10,000
민간이전

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,335,77112,565,066 11,229,295 [국비4,424,399 기금1,494,336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,623,55310,589,261 8,965,708 [국비4,424,399 기금1,494,336]

201 63,949일반운영비 187,629 123,680 [국비63,916 기금55,492]

63,949 01187,629 123,68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47,451신종전염병전문가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7,451 ]

공공의료기반 확충 (=6,042) (국1,813)

964  ·마을건강원,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89 시비675]

5,078  ·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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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1,524 시비3,554]

5,652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,652 ]

17,000보건소요원전문가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,500 시비8,500]

500감염질환 역학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0 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110,984)

29,200  ·금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4,600 시비14,600]

40,000  ·범국민 건강관리운동 전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0,000 시비20,000]

41,784  ·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기금20,892 시비20,892]

206 23,202재료비 612,410 589,208 [국비306,205]

23,202 01581,210 558,008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521,210기초예방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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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260,605 시비260,605]

60,00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등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0,000 시비30,000]

0 0231,200 31,200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31,20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검사요원 인부임                    =

206
재료비

[국비15,600 시비15,600]

307 808,832민간이전 1,754,572 945,740 [국비399,525 기금685,000]

184,432 01762,420 577,988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42,732격리환자 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1,366 시비21,366]

164,448한센양로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2,224 시비82,224]

103,870미숙아 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1,548 시비62,322]

182,000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1,000 시비91,000]

175,000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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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87,500 시비87,500]

4,370성교육·성상담 전문가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311 시비3,059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90,000)

90,000  ·알코올중독자 재활상담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5,000 시비45,000]

632,000 02938,000 306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70,000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5,000 시비35,000]

22,000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,000 시비11,000]

33,000생물테러의료기관 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6,500 시비16,500]

<응급의료기금> (=813,000)

376,000  ·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88,000 시비188,000]

437,000  ·응급의료기관지원·발전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기금437,000 ]

△7,600 0554,152 61,752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24,152한센간이 양로시설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2,076 시비12,076]

<응급의료기금> (=30,000)

30,000  ·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기금15,000 시비15,000]

308 1,275,452자치단체등이전 7,802,532 6,527,080 [국비3,477,085 기금753,844]

1,275,452 017,802,532 6,527,0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4,236,55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118,277 시비2,118,277]

7,504임산부·영유아 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,288 시비3,216]

208,356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19,061 시비89,295]

43,500모자보건시범보건소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9,000 시비14,5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261,338저소득 암 조기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30,669 시비630,669]

13,850구강보건실 운영비(보건소,초등학교,특수학교)                =

[국비13,850 ]

207,200노인의치보철사업(전부·부분의치)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07,200 ]

37,824치아 홈메우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7,824 ]

37,500구강보건실 설치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8,750 시비18,750]

성병 및 에이즈관리 (=41,578) (국20,789)

1,750  ·성병 및 에이즈관리(외국인 검진)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75 시비875]

39,828  ·성병 및 에이즈관리(특수업태부)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9,914 시비19,914]

141,030임시예방접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4,020 시비47,01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86,714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3,357 시비43,357]

280,000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40,000 시비140,000]

<국민건강증진기금> (=1,199,584)

72,000  ·금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36,000 시비36,000]

388,320  ·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90,990 시비97,330]

67,500  ·정신보건센타(모델형)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5,000 시비22,500]

90,000  ·정신보건센타(기본형)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45,000 시비45,000]

25,000  ·아동·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2,500 시비12,500]

18,750  ·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2,500 시비6,25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0,694  ·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0,694 ]

25,000  ·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5,000 ]

452,320  ·의료급여수급자 암 조기검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기금226,160 시비226,160]

402 108,900민간자본이전 108,900 0 [국비54,450]

108,900 01108,900 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108,900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2
민간자본이전

[국비54,450 시비54,450]

403 자치단체등자 △656,782본이전 123,218 780,000 [국비123,218 ]

△656,782 01123,218 78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123,218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123,218 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287,7821,975,805 2,263,587  

307 276,588민간이전 1,298,955 1,022,367  

276,588 051,298,955 1,022,367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000이동응급의료세트 장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4,000모자보건센타운영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3,904중증질환자 재가종합의료복지서비스사업      8,300 * 2,880회 =

120,000결핵관리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4,000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위탁           20,000,000 * 70% =

건강관리협회 검진사업 위탁 (=79,540)

72,897  ·장애인 건강검진                       66,270 * 1,100명 =

  ·기생충 검사 (=6,643)

763    –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90 * 700명 =

5,880    –요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 * 7,000명 =

280,000한센병(나환자) 진료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1,000부랑나환자 단속 및 이송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0,000에이즈관리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78,261아동심장질환 등 조기발견사업             13,000 * 29,097명 =

70,000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건강검진             10,000 * 7,000명 =

78,000저소득층자녀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  13,000 * 12,000명 * 50% =

307 26,250
민간이전

태아 기형검사                       52,500 * 1,000명 * 50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8 119,910자치단체등이전 384,000 264,090  

119,910 01384,000 264,09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268,800방문간호사업 지원             33,600,000 * 16개구,군 * 50% =

보건소·대학 연계 시범보건소 운영지원

14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,000,000 * 2개소 * 50% =

36,000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   7,500 * 100명 * 48회 =

31,200구강보건사업 지원             6,240,000 * 10개구·군 * 50% =

24,000보건소 방역장비 구입비 지원   3,000,000 * 16개구·군 * 50% =

308 10,000
자치단체등이전

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0명 =

402 △681,000민간자본이전 289,000 970,000  

65,000 0165,000 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건강검진사업 장비구입 (=65,000)

40,000  ·혈액자동분석기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,000 * 50% =

25,000  ·요실금치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,000 * 50% =

△746,000 02224,000 970,000 민간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

402 224,000
민간자본이전

시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△3,280자산취득비 3,850 7,130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3,280 013,850 7,13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950연안방역반 이륜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디지털카메라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400레이저 프린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,000 * 2대 =


